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직종

용어의 정의

「은행출납사무원」이란 금전의 수납, 환전 및 지불 또는 우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기타 유사 금융기관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재해사례

•오랜 기간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요통 발생  

•업무용 전표 박스를 옮기던 중 갑자기 허리가 삐끗

•은행 업무를 마치고 금고문을 닫던 중, 금고문이 부드럽게 닫히지 않아 무리하게 힘을 주어 허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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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서있는 고객과   

상담 시 시선이 30도 이상 높게 위치

 의자 등받이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 지속 시   

허리에 부담 유발

컴퓨터와 고객 응대 출납업무로 목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어 목에 부담 유발

고객 응대 업무로 일어서서 

허리 숙인 자세의 업무가 반복

되어 허리에 부담 유발

    키보드 사용 시 손가락과      

손바닥, 마우스 사용 시 손가락에 

반복적인 접촉 스트레스 유발 

 책상 가장자리에 접촉되어 상지와 손에 

반복적인 접촉 스트레스 유발

컴퓨터 작업 시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목과    

어깨에 부담 유발 

반복적인 키보드, 마우스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허리에 부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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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인간공학적 대책

• 고객 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팔 뻗침과 허리     

숙임, 목 신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응대거리를 가깝게 유지

• 정상작업 영역 내에서 고객응대가 이루어지고, 

최대작업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개선

•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가 허리를 지지하며, 높이 조절식 팔걸이가 있고 좌면   

깊이가 작은 것(5퍼센타일(%ile) 적용)을 선택

• 작업자 정면에 모니터를 위치하여 목과 허리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높이, 각도가 

조절되는 모니터와 의자와 팔걸이가 조절되는 의자 이용

•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시 발생되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최소화

• 허리 받침대를 사용하여 허리를 곧게 유지하여 앉고, 대퇴후면부위에 지나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발 받침대를 사용해 다리를 편안하게 지지

접촉스트레스에 대한 인간공학적 대책

• 부드러운 재질의 손목받침대를 사용하여 접촉스트레스를 감소

•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전체 팔을 사용하며, 손바닥 전체로 마우스를 잡도록 습관화 

• 무릎이 책상에 닿는 부분이 없도록 책상 아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 

의학적 및 관리적 개선방안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2) 참조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의 하나로 알려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권장하며, 은행출납사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H-85-2012) 참조

•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제공한다. 휴식은 근육피로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져야 하며, 짧고 잦은 휴식을 더 권장된다. 휴식시간에 목과 어깨, 손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법령 및 작성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KOSHA GUIDE H-105-2012 은행출납사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해당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지침▶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장해

예방대책

팔꿈치 각도

90°~120°

윗팔 각도

0°~20°

몸통 기울기

0°~30°

엉덩이 각도

90°~120°

무릎 각도

90°~130°

발목 각도

100°~120°

앉은 자세 권장기준 (CCOHS)

정상 작업영역과 최대 작업영역

 
영역을 벗어난

작업영역

최대 작업 영역

40cm 60cm정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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